
비위유형별 징계 및 「청탁금지법」위반 사례 

 아래 사례는 서울특별시 징계사례(최근 5년), 인사혁신처 ‘징계사례’(2015), 국민권익위원회 ‘공공기관 

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 사례’(2017)에서 일부 발췌해 구성한 내용으로, 현 징계 및 소청 관련 

법령에 의할 경우 징계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.

1    복무위반

❍ (근무시간 중 유희행위) 공무원 A와 B는 근무시간 중 당구장 출입 → 경징계

❍ (허위출장 후 음주) 공무원 A,B,C,D,E는 허위출장 후 음주 → 경징계

❍ (허위출장 후 무도장 출입) 공무원 A는 허위출장 후 관외지역 무도장 출입 → 경징계

❍ (상습 조기퇴근 및 갑질) 투자·출연기관 직원 A는 현장에서 상습 조기퇴근 및 업무를

빙자한 업체차량 이용 → 경징계

2    금품 및 향응수수

❍ (연가지침 위반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) 공무원 A는 오후 반일 연가 지침 위반 후 골프장

에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그린핀 14만원 수수 → 경징계

❍ (명절 상품권 수수) 공무원 A는 관내 단체장으로부터 10만원권 명절 상품권 수수 → 경징계

및「청탁금지법」위반 법원 통보

❍ (병원비 명목 금품수수) 공무원 A는 병원비 명목으로 업체직원으로부터 50만원 수수 →

중징계 및「청탁금지법」위반 법원 통보

❍ (민원처리 명목으로부터 금품수수) 투자·출연기관 직원 A는 ‘○○사업’ 관련 발생 민원

처리 명목으로 관련 업체직원으로부터 100만원 수수 → 중징계

3    「청탁금지법」위반 사례(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)

❍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

대표로부터 공연 전날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수수 → 제공자 및 소속 법인 과태료

4배, 수수 공직자 2인에 각각 과태료 2배

❍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, 담당

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→ 제공자에게 과태료 3배

❍ 교육 투자 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해

300만원 상당 여행경비 제공 → 수사의뢰

❍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

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원 제공, 공사 감리자는 금품반환 → 수사의뢰


